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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설계획과-809(2018.1.19.) 련입니다.

2. 의요

  「빈  및 소 모주택 정비에 한 특례법」(이하 “소 모주택정비법”이라 함) 에 따른 

“가로주택정비사업”을 시행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?

3. 회신내용

「 토의 계획 및 이용에 한 법률」(이하 “ 토계획법”이라 함) 제56제1항 단서에서는 

도시·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, 같은 법 제2조제

11호에서는 "도시· 계획사업"이란 도시· 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계획

법에 따른 도시· 계획시설사업,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,「도시 및 주거환경

정비법」(이하 “도시정비법”이라 함) 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“가로주택정비사업”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 여부는 해당 사업이 도시? 계획사

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, 도시정비법 개정

(2017.2.9. 개정, 2018.2.9. 시행)에 따라 정비사업의 범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외

(소 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 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)되었으므로 “가로주택정비사업”은 

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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